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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심사경과

  ❍ 안 건 명: 송현월성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

입안에 

               대한 의견제시의 건

  ❍ 발 의 자: 달서구청장(건축과장)

  ❍ 발의일자: 2024. 11. 6.

  ❍ 회부일자: 2024. 11. 6.

  ❍ 상정 및 의결: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

(2024. 11. 29.)

2. 제안이유

  ❍ 송현월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가 정비

계획 입안을 신청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제2항의 

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 ❍ 위    치 :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1번지 일원

 ❍ 용도지역 : 제3종일반주거지역

 ❍ 건축개요 : 지하3층/지상29층, 공동주택 6개동 409세대

 ❍ 정비계획 내용 



 ❍ 추진경위

   - 2018. 12. 31. :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

   - 2021. 03. 05. : 정밀안전진단 통보 결과 ‘D(조건부재건축)’

   - 2023. 05. 03. :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 ‘E(재건

축)’

   - 2024. 02. 22. :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신청

                     (추진준비위원회 → 區)

   - 2024. 02. 28. ∼ 2024. 04. 19. : 관련부서(기관) 협의(1차)

   - 2024. 08. 20. ∼ 2024. 09. 23. : 관련부서(기관) 협의(2차)

   - 2024. 11. 06. : 주민설명회

   - 2024. 10. 28. ∼ 2024. 11. 26. : 주민공람

 ❍ 향후계획

   -  2025. 01월 :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(區 → 市)

   -  2025. 02월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市)

   -  2025. 03월 :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(市)

구     분 건축시설계획

명 칭 면 적(㎡) 주용도 건폐율(%) 용적률(%) 높이(m) 비 고

A1 12,096.0
공동주택 및 
부대복리시설

29 이하 298 이하 85 이하 -

평형별
세대수

구   분 전용면적(㎡) 세대수(세대) -

공   동
주   택

계 290 -

49형(49.83㎡) 106 -

62형(62.39㎡) 146 -

77형(77.41㎡) 157 -



4. 관계법령

  ❍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제1항, 제15조 제2항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 ❍ 본 안건은 송현월성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가

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함에 따라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

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4. 11. 6. 

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 되었음.

 ❍ 송현동 1911번지에 위치한 송현월성 재건축 구역은 1981년 준공된 

아파트 공동주택 지역으로 전체 건축물이 노후·불량하여 주거환경 

및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며 2018년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정비

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바 있음. 

 ❍ 정비계획의 사업 규모는 지하 3층, 지상 29층, 6개동 409세대의 공

동주택 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며, 구역 면적은 12,803㎡ 이고, 구역

내 390세대, 토지 소유자는 399명이며,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

72.9%의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음(2024. 2. 22). 

 ❍ 향후 계획으로는 2024. 11. 26.까지 주민공람 실시 후 대구광역시

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,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

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임.

 ❍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

선 및 공동체 활성화, 도시미관 개선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

판단되나,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의와 주민설명회, 주민공람 결과 

제시된 합리적인 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이

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찬성의견


